
증명서 제출 유의사항 

1.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: 25.10.9. 이후 발행

2. 성적증명서 및 학위(졸업)증명서는 반드시 “원본”제출

·원본 인정

증명서 하단에 원본코드가 있는 경우(예시)

민원24를 통해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에서 발급받은 경우(예시)

각 학교의 증명발급기에서 발급받은 경우(예시)

·사본 예시 (보완 필요) 

전자문서(PDF)로 발급한 후 출력한 경우(예시)


